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Indones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사용 금지 원료 및 

식품 첨가물금지 성분 

목록 개정

(2023년 8월 15일 발효)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천연 성분과 화학 합성 성분 일부 삭제, 금지 첨가물 성분 신규 등록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및 식품 첨가물 성분 

목록 규정「2018 NO.7」을 업데이트한「2023 No.22」발표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가공식품은「2023 No.22」의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함유할 수 없으며, 업데이트된 규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발효됨

1. 배경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기술의 발전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가공 시 

사용하거나 첨가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의 목록을 업데이트함. 업데이트된 금지 성분 목록에는 호르몬을 

함유한 동물기관 등 천연 성분 156종과 리포산(lipoic acid) 및 아세트 L-카르티닌 (Acetyl L-carnitine)을 

포함한 화학 합성 성분 5종, 첨가물 45종이 포함되며,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에 

적용됨

2. 주요내용

洙 주요 변경 사항 (* 전체 목록은 인도네시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기존「2018 NO.7j 개정「2023 No.22」 비고

천연 성분목록 165개성분 156개 성분

[ 9개 성분 삭제 ]

- Cinnamomun iners Reinw. Ex Blume

- Haematococcus pluvialis Flotow

- Lonicera japonica Thunb.

- Melaleuca alternifolia (Meiden & Betche) Chell

- Melissa officinalis L

- Morus spp

- Mucuna prurins (L) DC.

- Tilia x europaea L

- Verbena officinalis L

화학 합성 성분 목록 35개 성분 5개 성분 [ 30개 성분 삭제 ]

첨가물 목록 - 45개 성분 [45개 성분 신규 등록】



Kati
농식품 수 « 창 보

3. 시행 일자 : 2023년 8월 15일 발효（규정이 공고된 날부터 시행）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가공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료 및 첨가물 기준 확인 필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천연 성분과 합성 성분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식품 

첨가물 45개 성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개정된 성분 항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개정안이 반영된 금지 첨가물 성분에 대한 세부 목록은「2023 No.22」규정 부록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로 가공식품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목록을 확인하여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lndonesia.)z BPOM Regulation No. 22 of 2023 on Raw Materials Prohibited in 

Processed Food and Ingredients Prohibited from Use as Food Additives, 2023.08.15

Chemiinked, BPOM Regulation No. 7 of 2018 on Prohibited Raw Materials in Processed Foods, 2018.05.31




